
제 13 장  학생지도위원회

제35조(설치와�구성)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학업지도를 위한 제반 사안을 심의하

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.

1. 위원장은 학생부학장으로 하며,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한다.

2. 당연직 위원은 학년담임교수와 교목으로 한다.

3. 선출직 위원은 의과대학 교원 중에서 의과대학장의 추천으로 의과대학 운영위원회에

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4. 학생위원은 의과대학 학생회 추천 학생 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.

제36조(기능)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생활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생 상벌에 관한 사항

2. 학생회 자치 활동 및 동아리 활동 지원

3. 학생의 학습, 생활 및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

4. 학생의 국내외 봉사 활동 지원

5. 학생의 타 대학 및 외국 대학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

6. 학생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사항

7. 학생의 부당행위(집단 따돌림, 언어폭력, 강압과 폭행, 시험부정행위 등)에 관한 사항

8. 기타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사항

제37조(학생지도�소위원회)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 성적관리 및 소명 소위원회를 두어 학생

의 성적과 생활에 대해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관리한다.


